
 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 발급수수료 차액 지원 안내

강동구보건소 민원실 ☎02-3425-6652•6654

신청기간 2021.11.8.(월) ~ 12.24.(금)  ※예산 소진•보건소 검진 업무 정상화 시 접수 종료

지원대상

｢식품위생법｣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 중 ① 또는 ②를 만족하는 자

①현재 강동구에 주민등록 혹은 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자

②강동구 관내 사업주 및 그 종사자

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[건강진단 대상자]

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(화학적 합성품 또

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)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

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. 다만, 완전 포장된 식품 또

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

지원금액

[민간의료기관 발급 수수료 - 보건소 발급 수수료(3,000원) = 차액 지원(최대 17,000원)] 

(예시) 민간 병원 발급수수료 12,000원 → 차액 9,000원 지원

      민간 병원 발급수수료 30,000원 → 차액 17,000원 지원(최대 17,000원)

지급방법 심사 후 대상자 통장 입금

신청방법

①방문 신청: 강동구보건소 1층 민원실 (평일 09:00~11:30 / 13:00~17:30) 

②문자 신청: 010-5853-4821로 서류 발송 

            ※반드시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 휴대폰 번호로 발송

제출서류

공통제출(7종)

① 발급수수료 차액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)

② 본인 신분증(사본 가능 /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거소증 등)

③ 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 사본 

   ※2021.11.1.이후 검진자부터 신청 가능

④ 검진비 영수증 사본

⑤ 본인 명의 통장사본

⑥ 주소확인서류(주민등록등본, 거소사실증명서 등) 

   ※2021.11.1. 이후 발급 서류만 가능

⑦ 건강진단 대상자 확인 서류

- 사업주(1개): 영업신고(허가)증, 사업자등록증 중 사본 1부

- 종사자(2개): 영업신고(허가)증, 사업자등록증 중 사본 1부

              재직증명서, 근로확인서 중 1부

추가

제출

대리신청  위임장

타인계좌

이용

①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

② 예금주 본인명의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

③ 예금주 개인정보 수집 이용‧제공 동의서

④ 가족관계증명서(직계 가족 계좌 이용시)

⑤ 타인 명의 통장 사본 

⑥ 신용불량 관련 증빙 서류(신용평가보고서 등)



※발급비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며, 목록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※

강동구 관내 보건증 검진 가능 의료기관

검사하신 의료기관에서만 발급/재발급 가능
※ 진료비‧검진 시간 등 사전 문의 후 방문 요망 ※

연번 의료기관명 소재지 연락처
1 강동내과의원 성내동 02-472-4836
2 청병원 성내동 02-2202-3114/5
3 조은마디병원 성내동 02-487-1121
4 강동중앙내과외과의원 길동 02-6953-0790
5 강동서울의원 길동 02-488-1190
6 연세용한내과의원 길동 02-484-6677
7 서울 양병원 길동 02-480-8000
8 길동미래로내과의원 길동 02-482-7511
9 훈훈한내과의원 길동 02-484-7600
10 조한준가정의학과 길동 02-472-3396
11 연세한마음내과의원 길동 02-476-3690
12 영림내과 천호동 02-476-1615
13 서울우리내과의원 천호동 02-476-2062
14 정인성내과의원 암사동 02-3427-5161
15 조은삼성내과의원 암사동 02-442-5575
16 서울플러스내과 둔촌동 02-6949-2442
17 사랑플러스병원 명일동 02-1661-9991
18 문앤장내과의원 상일동 02-6479-8275


